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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

1. 제안이유

○ 기후변화 및 탄소저감 대응에 따라 가로수 수종 선정시 탄소흡수량

이 많은 수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, 녹지 확충을 위해 도로의 교

통섬에 그늘목 식재, 화단 조성 등 다양한 가로녹지를 조성할 수 있

도록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가로수 수종 선정시 환경오염 저감, 기후 조절 기능과 함께 탄소 흡

수량이 많은 수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5조제1항제4호)

나. 기후변화 대응, 녹지 확충, 경관 향상 등을 위해 중앙분리대 뿐만 아

니라 교통섬에도 그늘목, 녹지대를 적극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

정함.(안 제6조제1항제3호)

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 참조






